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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람회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일명 아람회 사건(반국가단체 조작사건)의 당사자들 및 가족들이 제기한 국

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1. 1. 13. 원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

액을 과잉배상이라는 명목으로 대폭 삭감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2010다

28833 판결).

원심은, 국가는 당사자들에 대하여 유죄를 확정한 불법행위 시부터 손해배상

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를 당사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과잉배상일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가는 원심의 사

실심변론 종결일부터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원심이 당사자들에게 인정한 국가배상액을 대폭 삭

감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아람회 당사자들은, 위 대법원 판결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액의 지연손

해금 기산점에 대한 기존의 법리를 변경한 것이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소부가 판결을 하였고, 대법원은 이 사

건을 사실심인 하급심에 환송하여, 당사자들이 정당한 국가배상액을 다시 다

툴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자판함으로 인하여, 헌법 상 

보장되어 있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으며, 대법원은 근거 없는 과잉배상법

리를 내세워, 국가범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고 있는 국가배상청구권 

등을 침해 하였다는 이유로,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

습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나, 아람회 당사자들은,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이, 명백히 위헌

적인 재판까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원

칙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위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대하여도 위헌확인을 구하

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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